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기술료의 납부), 제39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

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의2(기술료 관리 등)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7조(기술실시계약), 제48조(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제49조(기술료의 징수), 

제50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중소/중견/대기업 등)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 존재





(영리기관만해당)

(기술료 징수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

② (요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중소 2.5%, 중견 5%, 대기업 등 10%)

(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

② (기술기여도) ‘수익(매출액)’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R&D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

③ (요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중소 2.5%, 중견 5%, 대기업 등 10%)





STAST HERE

Q1. 기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Q2. 기술을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제3자실시

직접실시

Q3. 매출이 발생했습니까?

1.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2.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3.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

매출 발생 매출 미발생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미실시 확인서



비영리 제3자실시



영리 제3자실시



영리 직접실시

매출발생(’25.1~’25.12)

•연구개발성과매출

‘25년매출보고(~’26.6.30)

•기술실시결과보고서전문기관

(KAIA)에제출

정부납부기술료납부
(’26.7~’26.12)

•납부고지에따라정부납부기술료납

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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